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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】
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

면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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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(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국내등록상
표”라 한다)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ⅰ)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
에 등록된 상표(이하 이 항에서 “국제등록상표”라 한다)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ⅱ) 국제등록상표에 
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ⅲ)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
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ⅳ)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
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
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(제183조 제1항). 
이는 국내등록에 대해서 국제등록에 의한 대체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상표관리의 편의를 도모하
기 위함이다.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
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(제183조 제2항).


